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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제도 하에서 소비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분양보증 도입(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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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양보증 정의 : 「주택법」제15조에 의해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하는주택사업중일반에게분양하는

주택이30세대 이상(도시형생활주택50세대이상)인경우의무적으로가입하는보증

- 사업주체가파산등의사유로분양계약을이행할수없는경우에분양이행또는납부한계약금및중도금환급을책임짐

 주택분양보증 역할 : 선분양제도 하에서 소비자 보호와 주택공급(중소∙중견 주택사업자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

 주택분양보증 기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5조제1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보험회사로정하고있으나, 현재까지HUG가주택분양보증을 독점적으로공급(1993년부터27년간독점)

1. 주택분양보증시장 현황 및 문제점

주택분양보증 상품개요

분양책임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사업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증책임내용보증책임시기

주택분양공고 전
(30세대 이상)

분양보증가입

분양계약이행 불가

분양책임이행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http://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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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은 HUG가 독점권을 행사

5자료 : 각 보증기관

 주택 관련 보증상품 취급기관 : 현재 주택 관련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는 HUG 외에도 건설

관련 공제조합과 SGI서울보증 등이 있으나, 주택분양보증은 HUG가 독점

1. 주택분양보증시장 현황 및 문제점

주택 관련 보증상품 및 취급기관

보증상품 보증취급기관

주택분양보증 HUG -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HUG -

주택임대보증 HUG -

하자보수보증 HUG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임대보증금보증 HUG SGI서울보증(공공임대주택보증보험)

조합주택시공보증 HUG 서울보증보험(시공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시공보증)

주택사업금융보증 HUG 건설공제조합(대출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건설자금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HUG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감리비예치보증 HUG SGI서울보증(설계·감리보증보험)

주택구입자금보증 HUG SGI서울보증

인·허가보증 HUG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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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 실적 및 잔액과 보증료가 크게 증가

6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2020), 2019년 업무통계연보, 제27기 영업보고서

 주택분양보증 현황 : 총 보증 발급규모 175.3조원 중 주택분양보증이 31.3%(54.8조원), 

총 보증잔액 410.7조원 중 주택분양보증이 39.6%(162.5조원),

최근분양시장호조로 분양보증 실적 및 보증수수료가 급증하면서 HUG 수익 증가

1. 주택분양보증시장 현황 및 문제점

(2019년 기준)

주택분양보증 잔액 추이 보증수수료 수입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분양보증료 수입 1,754 1,722 2,616 4,467 4,161 2,534 2,322 2,675

주택분양보증료 수입 1,513 1,490 2,318 4,065 3,660 2,100 2,029 2,351

당기순이익 2,205 1,992 3,901 3,523 4,736 5,655 5,128 3,836

주택분양보증료 수입 및 당기순이익 추이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2020), 2019년 업무통계연보, 제27기 영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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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주택분양보증의 보증사고 위험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

7

1. 주택분양보증시장 현황 및 문제점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2020), 2019 업무통계연보, 주택보증 통계정보

HUG 주택분양보증 사고 추이
(단위: 건, 억원)

구분 계 '09이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증건수 15,737 9,425 292 414 487 517 720 965 944 685 682 606

보증금액 8,716,242 4,072,315 157,300 300,666 301,031 329,175 475,662 811,294 772,634 476,928 470,936 548,301

사고건수 1,015 962 19 4 12 7 4 4 2 0 0 1

사고금액 307,842 266,958 17,496 2,680 8,543 4,767 3,469 1,390 517 0 0 2,022

회수액 26,152 6,956 3,008 2,864 2,635 4,140 3,689 1,283 330 227 1,020 -

 주택분양보증 사고 : 종전 대비 보증사고율은 1/5 수준으로 떨어지고 회수율은 2배 이상 향상

- HUG는 보증사고율 하락 및 회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각종 명분을 내세워 수수료 인하를 거부

- 5년 동안 2배 이상의 보증수수료 수익 증가 실현 *2018년 5,12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약 2.3배 증가

- 수수료를 50% 인하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 → 2020년 6월,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공제조합을 설립

한다고 발표하자 7월부터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금년 말까지 수수료를 50% 한시 인하

- 2017년 3월에 보증리스크 관리라는 명분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발표했으나,

직전 2개 연도의 보증사고건수는 2015년 4건, 2016년 2건에 불과하고, 해당 사고사업장도 대위지급액이

대부분 회수되어 사실상 손실은 전무한 상태로, 보증리스크 관리라는 명분은 억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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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 독점에 따른 문제 제기와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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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양보증 문제점

①과도한보증수수료,  ②일관성없고부적절한심사기준,  ③전문성부족∙ 갑질업무행태 등으로업계불만폭증

- 막대한 보증수수료 이익에도 불구하고 보증료 적정화를 회피하고, 시장상황과 사고율∙회수율에 따른 적기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

*주택사업자의 89.1%가 HUG의 보증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함

- 고분양가 관리지역 심사 시 비교사업장 기준에 브랜드 유사성을 포함하여 사실상 중소∙중견 주택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사업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 HUG의 대규모 신규인력 채용과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한 보증업무 전문성 부재 및 갑질 업무행태 등에

대한 문제 제기

*주택사업자의 54.8%가 HUG의 갑질 업무행태를 경험한적이 있다고 응답함

 주택분양보증 독점 부작용

① 주택사업 지연 및 중단, ② 청약과열 및 주택공급 차질, ③ 주택기업 안정성 저해 및 시장불안 확대

- 독점에 근거하여 분양가격 제한, 보증서 발급 중단 등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부작용 초래

1. 주택분양보증시장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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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주택기업들의 각종 피해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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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분양보증시장 현황 및 문제점

HUG의 일방적 보증업무 중단으로 다수의 단지에서 분양일정 차질 발생

피해사례 1. ‘16.11.3대책으로 청약규제가 강화된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2주간 보증서 발급 중단

피해사례 2. ‘17.6.19대책으로 청약규제를 추가로 받는 지역에 대해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시점까지 보증서 발급 중단

HUG의 과도한 분양가격 통제로 인해 리스크 관리 및 심사기준의 합리성 상실

피해사례 3.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양가격(원가+적정이윤) 평가가 아닌 정책목적으로 시세 대비 30~40% 낮은 분양가를

강요하여 분양일정 지연 및 중단 → 청약과열로 시장불안 확대

피해사례 4. A단지의 경우 최근 분양사업장 고분양가를 이유로 7년 전의 분양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손실 발생

피해사례 5. B조합의 경우 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 상한선의 수용 여부를 놓고 조합 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 지연

HUG의 보증업무 전문성 부족과 적기 보증심사 요청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사업 지연 경험

피해사례 6. 보증 신청 시 신청일자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게 하여 내부심사 후 1~2개월이 지나고서야 일자를 기재하거나

당초에 제시하지 않았던 경미한 추가서류를 지속적으로 요구 → 법 위반 및 사업 지연

피해사례 7. PF대출보증 심사기간(3주) 내 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신청일자를 수정하여 재신청하도록 요구

피해사례 8. 보증심사 진행 중 담당자 교체 또는 부재(휴가, 교육∙연수 등)로 인해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일정 차질 발생

 중소∙중견 주택기업 피해사례

- HUG의 주택분양보증 독점으로 인해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심사 시 불합리한

요구일지라도 수용할 수 밖에 없어 각종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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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 필요

 공제조합 정의 : 조합원이 상부상조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만든 상호부조 단체로 조합원과 사업주

측의 출자를 통해 기금을 형성하여 운영

- 각 산업별 보증 및 공제사업 수익을 기반으로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산업 내 중소 기업에 대한

정책적 보증 지원 및 산업 건전성 강화에 이바지

- 각 조합원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투자펀드 조성 등을 제공

하므로, 경제위기 도래 시 필요성 더욱 증대

 주택사업공제조합 정의 : 협동조직을 통한 신용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위하여

주택사업에관한의무이행에필요한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는 조합(「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

- 주택사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등 주택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 최근 HUG의 과도한 보증수수료와 보증거절로 인한 사업중단이 빈발하면서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니즈와

목소리 확산 *신임 주건협 회장 공약사항

※ 주택산업은 거시경제 흐름과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므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중소∙중견 주택기업들의

금융안전망 구축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주택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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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시장개방 시점 도래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증대

 시장개방 시점 도래 : 주택분양보증 시장개방 시점(2020년)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

[정부의 주택분양보증 시장개방 추진 경위]

• (2008년 12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2010년까지 분양보증 독점 폐지 발표

→ HUG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도 분양보증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2009년 12월) 기획재정부, 2010년부터 독점권 폐지토록 공공기관 민영화 방침

• (2010년 5월) 기획재정부, 분양보증시장 개방 시점 2015년으로 잠정 연기

• (2015년 7월) 국토교통부, HUG의 공사 전환 등을 이유로 분양보증기관 추가지정 연기

• (2016년 7월) 국회 예산정책처, 분양보증사업 독점폐지 공론화 필요성 제기

• (2017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까지 분양보증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지정하기로 국토부와 합의·발표

• (2019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시 여야 공통으로 HUG 분양보증 업무 독점에 문제 제기

•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주택분양보증 시장개방 관련 연구용역 발주 *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시장개방 및 공제조합 설립 시 기대효과 : HUG의 주택분양보증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 ① 보증수수료 인하 및 탄력적 운영, ② 심사기준의 일관성∙합리성 확보, ③ 분양보증 서비스 개선 등 가능

※ 시장영향 : ① 주택사업 원활화, ② 주택공급 정상화, ③ 주택기업 안정성 증진 및 주택시장 불안요인 완화, 

④ 주택분양보증 손실위험 분산, ⑤ 일시 경쟁 확대에 따른 HUG 운영애로 완화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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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주택분양보증만 시장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

 첫째, 주택분양보증을 HUG가 단독으로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반건축물의 분양보증은

다양한 기관이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년 시행) 제4조에서 명문화

하여 경쟁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둘째, 분양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HUG의 분양보증 독점이 불가피

하다는 논리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시행(‘20.7.29~)으로 명분이 없어짐

 셋째,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검토하여 정부계획으로도 2020년부터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보완 조치들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개방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

※ HUG의 분양보증 독점 논리였던 민간 분양가 통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이제는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 ☞ 주택전문기관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설립후안정기진입까지 5년 정도

소요되므로 단계적 부분개방이 가능하며, 일시 전면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성 부족, 과당

경쟁으로 인한 출혈 수수료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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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감독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설립년도 1963년 1988년 1996년 1989년

설립근거
「건설공제조합법」

*1997년「건설산업기본법」대체

「전문건설공제조합법」

*1997년「건설산업기본법」대체

「전문건설공제조합법」

*1997년「건설산업기본법」대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자본금
설립당시:약2억1,500만원

현재: 5조8,789억원(2019년기준) 

설립당시:약372억원

현재: 5조884억원(2018년기준) 

설립당시:약1,500억원

현재: 7,342억원(2018년기준)

설립당시:약13억원

현재: 1조2,166억원(2019년기준)

조합원
설립당시: 421개사

현재: 12,160개사(2019년기준)

설립당시:4,300개사

현재: 50,750개사(2018년기준)

설립당시:2,900개사

현재: 7,521개사(2018년기준)

설립당시:72개사

현재: 2,686개사(2019년기준)

직원수 451명(2019년기준) 444명(2019년기준) 68명(2019년기준) 75명(2019년기준)

주택사업 분야만 유일하게 공제조합이 전무한 상태

2.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자료 : 각 공제조합

 건설, 운송, 소방, 방재, 환경, 수자원 등 전 산업분야에서 자조기관인 공제조합을 설립∙운영 중이나,

주택사업 분야만 유일하게 공제조합이 전무한 상태

- 업무특성에 따라 별도의 전문화된 분야별 공제조합을 설립∙운영

 신규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주택사업 분야 전문성 확보 및 중소∙중견 주택기업에 특화

- 중소∙중견 주택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방식, 수수료체계, 보증상품, 리스크 관리 등 보증여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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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자료 : 최창희·홍민지(2020), 공제보험 현황조사, 보험연구원

구 분 보험회사 공제조합

법적 설립 근거 상법, 보험업법 상법, 민법, 개별법, 협동조합기본법

운영 조직

운영 목적 영리 추구 상호 협조를 통한 리스크 관리

소유 주주 회원(조합원)

기초재산 자본금 출자금

최고 의사결정기관 주주 총회 조합원 총회

사업 보험 및 부수 업무 보증, 융자, 공제, 상호부조 등

보험계약 대상 일반 보험소비자 회원(조합원)

상품

관할 정부 부처 금융감독원 소관부처 또는 없음

보험요율
모집수수료가 있어
상대적으로 높음

모집수수료가 없어
상대적으로 낮음

약관 상대적으로 복잡함 상대적으로 간소함

적용 규제

적용 법규 수 다수 보험회사에 비해 적음

재무건전성 규제 다양한 인자를 고려한 기법 적용 배수운용 등 기법 적용

주요 감독주체 금융감독원 소관부처

 보험회사 Vs. 공제조합 비교 : 영리추구목적(보험회사)  Vs.  상호부조를통한리스크관리목적(공제조합)

- 보험회사 :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

→ 신규 보험상품은 금융감독원에 보험상품 인가 신청

- 공제조합 : 사인들이 경제활동상 갖게 되는 유사한 리스크를 상호부조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관

부처의 승인을 거쳐 결성하는 사적조직 → 신규 보증상품은 소관부처에 보증상품 인가 신청

중소∙중견 주택기업 지원 측면에서 보험회사보다는 공제조합이 취지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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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구분

신규 기존

주택사업
공제조합

① SGI
서울보증

② 건설
공제조합

③ 손해보험
회사

④ 기타
금융기관

기관 특성
주택 관련

전문보증기관
보증보험 전업기관

(독과점)

회원사 중심으로
건설 설비 등
보증 및 대출

대규모 기업집단
손해보험사

대출 금융기관

주요
경쟁력 요인

주택 분야 전문성, 
협회 회원사 연계

다양한 보증보험
취급

협회 회원사 연계
대형건설업체
계열사 연계

주택사업 PF 등
사업자금 대출

평가

주택사업 분야 전문성 ○ ☓ △ ☓ ☓

중소∙중견 주택기업 지원 ○ ☓ ☓ ☓ ☓

가격 경쟁력 △ △ △ △ △

영업 경쟁력 ○ △ ○ △ △

리스크 관리 △ △ △ ○ ○

기타
중소·중견 주택기업
특성 및 니즈 반영

(전문화) 

예금보험공사가
94% 지분보유

건설, 설비 등 관련
보증상품 연계

손해보험 상품 연계
주택사업자금 등
대출상품 연계

 추가 보증기관 대안별비교: 주택사업분야전문성, 중소∙중견주택기업지원, 가격경쟁력, 영업경쟁력, 리스크관리측면

주택사업 분야 전문성, 중소∙중견 주택기업 지원 측면에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비교우위

주 : 경쟁력 요인 평가는 상대적인 개념에서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작성함

(○ : 높음, △ : 보통, ☓ : 낮음)

자료 : 김찬호·서옥순(2010), 주택보증시장 발전 방안, 주택산업연구원의 내용을 참조하여 2020년 현재 시점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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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및 전문가 대상으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기초인식 조사 실시

 조사대상 : 주택사업자 그룹(248개사), 전문가 그룹(40명)

- 주택사업자 그룹 : 중소∙중견 주택기업의 CEO 및 재무담당자 대상

→ 응답기업 248개사 *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서울 24.6%, 경기 20.2%, 광주∙전남 20.2%, 부산 12.5% 등 순)

- 전문가 그룹 : 학계, 연구계, 산업계, 공공 등 관련 전문가 대상

→ 응답인원 40명

(연구계 47.5%, 학계 30.0%, 공공 12.5%, 산업계 7.5% 등 순)

 조사내용 : 신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기초 인식조사를 위한 문항

- 주택분양보증시장 현황 및 보증기관 HUG에 대한 인식

-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주택사업공제조합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시 출자 의사 및 금액에 대한 의견

-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한 의견

2.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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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택사업자 전문가

HUG갑질업무행태 사업자의 54.8%가 경험 전문가의 70%가 인지

HUG 보증수수료적정성 과다함(89.1%) 과다함(75%)

HUG 보증수수료한시적인하
과도한보증수수료를받아왔다는반증+ 공제

조합설립을막기위한임시미봉책(90.7%)

과도한보증수수료를받아왔다는반증+ 공제

조합설립을막기위한임시미봉책(70%)

HUG 고분양가관리지역심사기준
분양보증을 거절해서는 안 되며 위험도에

따라 수수료를 할증해야 함(85.4%)

분양보증을 거절해서는 안 되며 위험도에

따라 수수료를 할증해야 함(72.5%)

분양보증시장경쟁체제도입시한

(2020년)인지여부및개방시점

사업자의 27.8%가 인지

개방 시점 : 2020년부터 전면 개방(50.8%)

전문가의 47.5%가 인지

개방 시점 : 2020년부터 단계적 개방(55%)

주택사업공제조합설립필요성 필요함(94%) 필요함(80%)

1) 필요한이유(1순위) 보증수수료 정상화(28.5%) 보증수수료 정상화(29%)

2) 필요하지않은이유(1순위) 출자자 손실 우려(28.7%) 도덕적 해이 우려(36.7%)

가장필요한업무 분양보증 > PF보증 > 하자보수보증 등 순 분양보증 > PF보증 > 하자보수보증 등 순

분양보증상품보증료수준 HUG 대비 50% 할인(33.1%) HUG 대비 30% 할인(30%)

18

대다수의 주택사업자와 전문가,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에 동의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 주택사업자의 94%, 전문가의 8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

2.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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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택사업자 전문가

지점(출장소) 설치·운영필요성
처음에는본사와주요권역별지점을2~3개만

운영하다가추후에광역시급이상으로확대(41.9%)

처음에는본사와주요권역별지점을2~3개만

운영하다가추후에광역시급이상으로확대(55%)

적정지점(출장소)수 5개(60.1%) 5개(40%)

조합원가입및출자의사 있음(60.5%) -

1) 출자가능금액(설립초기) 평균 5.5억 원(0.3억 원~20억 원) -

2) 출자가능금액(안정기) 평균 10.3억 원(0.5억 원~50억 원) -

3) 기업당최소출자금액 1억 원 이상(67.7%) 10억 원 이상(37.5%)

설립시개선사항 보증수수료인하> 분양가격심사가준적정화순 분양가격심사가준적정화> 보증수수료인하 순

설립시유의사항 방만한조직과인력운영> PF보증상품취급순 방만한조직과인력운영> 대출상품취급순

추가의견 •  지방중소∙중견주택업체를지원하는공제조합의

조속한설립필요

•  업무절차신속화및심사기준완화필요

•  출자금액에따른보증한도차등책정필요

• 주택사업자보증영역에특화필요

•  전문인력을통한보증업무의내실성확보및시장

친화적인기관으로운영필요

•  과거공제조합의부정적이미지를불식시키기

위해기관명칭변경등필요

19

 개선사항(1순위) : 주택사업자는 보증수수료 인하(29.3%), 전문가는 분양가격 심사기준 적정화(31.1%)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시 보증수수료 인하 및 분양가격 심사기준 적정화 필요

2.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舊주택사업공제조합
부도원인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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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후 입주 때까지 피해를 보증해주는 분양보증 등을 위해 舊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3. 舊주택사업공제조합 부도원인 진단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1993년) : 아파트 선분양 후 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수분양자의 경제적 손실이

사회문제화 → 주택사업자들이 분양보증 등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제안

→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주택건설촉진법」 개정(1992년)

→ 회원사 출자금 등을 자본금으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1993년 4월)

- IMF 외환위기와 과도한 대출보증(출자금의 200%) 등이 주요 부도원인으로 작용

 대한주택보증 출범(1999년) :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택사업자 연쇄부도와 과도한 대출보증

등으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두 차례나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

→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공제조합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 대출은행의 대출채권 출자전환과 기금출자 등을 자본금으로 대한주택보증(주) 출범(1993년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2015년) : 주택도시기금 관리를 위한 공적기관으로 대한주택보증(주) 선정

→ 「주택도시기금법」(2015년)에 근거하여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출범(2015년 7월)

- 공기업 전환 후 보증사고율 및 회수율 대비 과도한 보증수수료와 부적절한 분양보증 거절 또는 중단, 

전문성 부족∙갑질 업무행태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자들의 불만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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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舊주택사업공제조합은 부실화 및 공적자금 투입 등의 과정을 거쳐 HUG로 전환

3. 舊주택사업공제조합 부도원인 진단

➊ (舊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1993년 「주택건설촉진법(現 주택법)」 에 근거하여 설립

➋ (대한주택보증 출범) 1999년 공적자금을 투입해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 (부실화)

➌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에 근거하여 공적기관으로 출범

부실화 및 공기업 전환 과정을 통해 사적 시장의 분양보증 등 민간부문 역할 상실

: 상호부조 단체(공제조합) → 공적자금 투입(대주보) →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기관(HUG)

 설립 당시 자본금 1,015억원 → 3조 2,500억원(1997년 기준)
 직원수 약 300명(1997년 기준)

 설립 당시 자본금 1조 3,480억원
 직원수 318명(2012년 기준)

 자본금 3조 2,653억원(2018년 자본금 증자)
 직원수 816명(2019년 기준)

 부실화 과정 : IMF 외환외기당시주택기업들의연쇄도산과공제조합의부실경영으로지급불능상태에직면

舊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부실화 및 공기업 전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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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화 및 공기업 전환 과정을 통해 사적 시장의 분양보증 등 민간부문 역할 상실

3. 舊주택사업공제조합 부도원인 진단

구분 舊주택사업공제조합 개요

설립년도 1993년

설립근거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자본금
설립기 1,015억 원 (1993년 4월 기준)

안정기 최대 3조 2천억 원 (1998년 말 기준)

사업범위
설립기 보증·융자 업무에 한정

안정기 보증·융자 + 공제 업무로 확대 * 1997년 공제 업무 추가

보증상품
설립기 주택분양·주택임대·주택착공·의무하자·대출·인허가·시공·자재구입·부지매입·임시전력·부지예약·감리비예치

안정기 설립시 보증상품 + 장기하자·손해배상·리스지급·선수금지급·프로젝트대출(1998년 말 기준)

보증한도 총 보증한도 35배 *출자금의 2배까지 대출보증

융자한도 출자금의 90%까지 융자

출자좌수
설립기 10만 1천좌 (1993년 4월 기준)

안정기 325만좌 (1997년 말 기준)

1좌당(액면)금액 100만원

조합원혜택
①저렴한 보증수수료로 각종 보증 이용 ②출자한도 내 저리로 융자 이용
③출자지분액 상승효과 및 이익배당 지급 ④공동주택 착공과 동시에 분양 가능

조직및인력
설립기 [본점] 6부 1실 12과, [지점] 12개, [직원] 300명 내외

안정기 [본점] 6부 5실 15과, [지점] 10개, [직원] 4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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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주택기업들의 연쇄 도산

3. 舊주택사업공제조합 부도원인 진단

 경제위기 :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성건설, 건영, 한신공영 등 주택기업들의 연이은 부도로

인해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기능 상실

- IMF 외환위기는 예외적인 특수 상황으로 부실화 당시와 현재의 제반여건 및 상황은 상이함

- SGI서울보증 역시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채 보증건의 대규모 보험금 지급 등을 원인으로 공적자금이

투입(舊대한보증보험과 舊한국보증보험 합병)되었으며,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약 94%의 지분을 보유

 보완방안 :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통해 외환위기,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위험에 대비

- 스트레스테스트 :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금융기관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리스크관리 기법으로 극단적인 위기상황뿐만 아니라 완만한 경기침체 시나리오 하에서 시장

충격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고 추가자본 적립 등으로 대비하기 위해 시행되는 테스트

1998년
한국 -5.1%

중국 7.8%

미국 4.8%

자료 : IMF

1998년 경제성장률
HUG 수준의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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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체계의 문제 : 운영위원회에서 불투명하게 중요한 정책사항을 결정

3. 舊주택사업공제조합 부도원인 진단

 의사결정체계 : 원칙적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합원 총회이나 실질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정책사항을 결정함

-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으로 당시 건설교통부 차관(위원장)과 주택도시국장이 포함된 것 외에는 모두

조합원 업체의 대표였으며, 공제조합의 경영수지 및 안정성 측면보다는 조합원에게 일시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음

 보완방안 :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 및 운영방식 개선안(국토부, ‘20.11.30.) 내용 적용

- ① 운영위원회 구성 개선, ② 운영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③ 공동위원장 도입 및 위원장 선출방법 개선, 

④ 운영위원회 안건상정 절차 마련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후 국토부 고시로 규정(예정)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년 11월 30일자)

운영위원회 구성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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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의 문제 : 보증심사 및 감독 소홀, 도덕적 해이, 전문성 부재 등

3. 舊주택사업공제조합 부도원인 진단

 부실경영 : IMF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과 의사결정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보증심사 및

감독 소홀, 도덕적 해이, 전문성 부재 등의 부실경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 엄격한 보증심사를 거치지 않고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했으며, 정부 역시 감독을 소홀히 했음

- 조합원이 일정 금액 이상만 출자를 하면 출자금의 몇 십 배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자동적으로 발급했고, 

조합원의 신용이 불량해도 보증을 거절하지 못함

- 관련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횡령,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부정행위와 관리시스템의 부재

- 금융경험 부족 등 전문성 부재와 인맥 및 연고에 기반한 인사 부조리, 방만한 조직 운영 등

 보완방안 : 공제조합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부대안 마련

① 합리적인 보증심사체계 마련

②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③ 유사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충원

* 주택사업 전문가, 금융 전문가, 공제조합 전문가 등

④ 콤팩트한 조직 운영(조직 및 인력 최소화) 등
* 사업범위 및 보증상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조정

자료 : 주택사업공제조합(1995), 1994년도 주택공제업무연보

舊주택사업공제조합 조직도(설립초기)



新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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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新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설립 기본방향 : 민간 주택사업 분야 전문성 확보 및 중소∙중견 주택기업 대응 특화

1. 주택사업 분야 전문성 확보 및 중소∙중견 주택기업 대응 특화

: 관련 공제조합들이 세부 업무특성에 따라 별도의 전문화된 분야별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듯

주택사업 분야 전문성과 중소·중견 주택기업에 특화된 별도의 新주택사업공제조합을 설립·운영

2.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기조 하에 경쟁체제 유지

: 장기적으로 HUG는 주택도시기금 및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공적 기능에 집중하고, 사적 시장의

주택분양보증 등 민간부문 역할은 HUG에서 新주택사업공제조합과 추가 보증기관으로 확대

기본방향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설치

STEP 1

회원사동의
및 출자

의향서 징구

STEP 2

발기인대회
개최

(200인이상)

STEP 3

창립총회
개최

(정관 작성)

STEP 4

조합설립
인가

(국토부장관)

STEP 5

중소∙중견 주택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보증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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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新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자본금 조달 : 설립 후 3년 간 순차적 증자를 통해 조합원 모집 및 자본금 조달

1. 설립기(2021~2024년) : 2021년 7월 설립등기 시 3,000억 원

: 최대 15조원 규모의 보증상품 취급 가능 ☞ HUG 분양보증 실적의 15% 이상 수준 보증 가능

2. 안정기(2025년 이후) : 2조원 * HUG의 총 보증한도 50배 적용 시

: 최대 100조원 규모의 보증상품 취급 가능 ☞ HUG 분양보증 실적의 50% 이상 수준 보증 가능

* HUG 분양보증 : 주택분양, 주상복합주택분양, 오피스텔분양, 주택임대

◎ 연차별 자본금 조달계획

자본금 규모

 설립 후 3년 간 순차적 증자를 통해 조합원 모집 및 자본금 조달

- 협회회원사대상인식조사에서 사업자의 60.5%가 신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시 조합원 가입 및

출자 의향이 있다고 응답 * 협회회원사8,570개사 기준으로 단순추정 시 2025년까지 2조원 이상 조달 가능

- 비공개개별조사에서 10여개 중견주택기업이 총 3~5천억 원을 즉시 출자할 의향이있는것으로 응답

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분 2021.7 2022 2023 2024 2025

자본금(누적) 3,000 8,000 10,000 15,000 20,000

총 보증한도 150,000 400,000 500,000 750,00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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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新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사업범위 및 보증상품 : 초기에는 주택사업에 필수적인 보증 업무와 분양보증에 중점

1. 설립기(2021~2024년) : 보증 업무에 중점 / 분양보증 우선 취급

: 설립기에는 공제조합의 자본금 규모와 운영 상 안정성을 고려하여 보증 업무 등에 중점을 두고, 

주택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양보증 등을 우선적으로 취급

2. 안정기(2025년 이후) : 교육∙연수 등 점진적으로 사업범위 확대 / 조합원 니즈 반영 확대

: 안정기 진입 이후에는 보증 등 업무 외에 교육∙연수, 임대 및 대관 등 기타 서비스와 수익사업

으로 사업범위를 점진 확대하고, 조합원 니즈를 반영하여 금융보증(PF) 등을 추가 도입
* 금융보증(PF)은 타 보증상품을 통해 적립된 보증수수료 수익으로 커버 가능한 시점에 도입

◎ 연차별 사업운영계획

* 분양보증 : 주택분양, 주상복합주택분양, 오피스텔분양, 주택임대, 조합주택시공

기타보증 : 임대보증금, 감리비예치, 인허가, 하도급대금지급

고위험보증 : 하자보수

구분 2021.7 2022 2023 2024 2025

사업범위 보증 보증 보증, 융자 보증, 융자, 공제 보증, 융자, 공제, 교육∙연수 등

보증상품 분양보증 분양보증
분양보증, 
기타보증

분양보증, 기타보증,
고위험보증

분양보증, 기타보증,
고위험보증, 금융보증(PF) 등

사업범위 및 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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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손실을 고려한
수수료율 2019년 수수료율 손실율 고려 시

가능한 수수료 인하율
HUG 한시인하수준
(~ 2020년 말)

분양보증

주택분양 0.25% 0.44% 43% 50%

주택임대 0.25% 0.43% 41% -

조합주택시공 0.04% 0.20% 78% 70~80%

고위험보증 하자보수 3.70% 0.74% - 30%

기타보증

임대보증금 0.04% 0.20% 78% 70~80%

감리비예치 0.30 0.27% - -

인허가 0.03% 0.71% 96% 70~80%

하도급대금지급 0.22% 0.42% 47% 70~80%

금융보증 PF 0.56% 1.46% 62% -

보증손실을 고려한 보증수수료 인하 가능수준 산출 결과

주 : 2019년 수수료율은 보증수수료를 보증실적으로 나눈 값이며, 주택임대와 감리비예치는 실적부족으로 1993~2019년 평균값 적용

보증수수료 : 손실위험을 고려한 적정 보증수수료 책정

*

*

 9개 보증상품별로 보증손실을 고려한 HUG 대비 수수료 인하 가능수준 산출

- 보증상품별 인하 가능수준 : 주택분양보증 43%, 주택임대보증 41%, 조합주택시공보증 78%, 

임대보증금보증 78%, 인허가보증 96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47% 등

HUG 대비 보증수수료 인하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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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양보증군 고위험보증군 기타보증군 금융보증군

HUG 배분기준 고려 38배 2배 5배 5배

평균 보증실적비중 고려 43배 1배 5배 1배

손실율 고려 45배 18배 88배 3배

구분 분양보증군 고위험보증군 기타보증군 금융보증군

보증배수 43배 1배 5배 1배

적정운용 비율 80%

운용배수 34배 1배 4배 1배

주 : 운용배수는 보증배수에 적정운용 비율을 반영한 후 반올림함

보증배수 및 운용배수 : 손실위험을 고려한 보증배수 및 운용배수 책정

보증손실을 고려한 보증배수 및 운용배수 산출 결과

1. 보증배수 : 현재 HUG의 법적 기준인 50배를 적용하여 보증손실을 고려한 보증배수 산출

- 상품군별 보증배수 : 분양보증군 43배, 고위험보증군 1배, 기타보증군 5배, 금융보증군 1배

2. 운용배수 : HUG의정상단계적정운용배수인40배를 적용하여보증손실을고려한운용배수산출

- 상품군별 운용배수 : 분양보증군 34배, 고위험보증군 1배, 기타보증군 4배, 금융보증군 1배

보증배수 및 운용배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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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新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리스크관리 : HUG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준용하여 보증업무의 안정성 강화

 리스크관리 기본방향 : 신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운영 시 리스크 관리방안은 기존 HUG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외 적용 : 법정 제도가 아닌 고분양가 관리지역 등의 적용에 대해서는 재검토

- 보증심사 과정에서 심사평점표 작성 시 분양가에 대한 평가가 기 반영되면서 보증료가 차등

적용되므로, 고분양가 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등은 중복 평가에 해당

리스크관리 방향

유형별 관리방안

구분 내용

거래상대방 위험 시행사, 시공사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부도 위험에 대비

사업장 위험 분양률 저조, 공정 부진 등 사업장 관련 고유 위험에 대비

경기변동 위험 주택시장 위축, 거시경제 악화 등 외부 영향에 따른 위험에 대비

통합위험관리 여러 리스크 유형이 전사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등을 분석 및 관리

기타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통해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위험에 대비

◎ 주요 신용리스크 유형별 관리방안



KHI•주택산업연구원 34

4. 新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조직 및 인력 : 양적 측면에서 최소화, 질적 측면에서는 전문성 확보에 방점

1. 설립기(2021~2024년) : 서울 본점에 총 50~100명 내외 직원 근무

- 조직구성(안) : 총회 – 이사회 – 이사장 – 전무이사 – 5개 실(본점)

☞ 온라인지점을 활용할 경우 50~100명 내외 인력으로도 운영 가능 (효율성 재고)

2. 안정기(2025년 이후) : 서울 본점 및 3개 권역별 지점에 총 100~200명 내외 직원 근무

- 조직구성(안) : 총회 – 이사회 – 이사장 – 전무이사 - 10개 실(본점), 3개 지점

- 본점 부서(안) :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영업지원실, 보증사업실, 리스크관리실, 감사실 등

- 지점(안) :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등

조직 및 인력

 주택사업 전문가, 금융 전문가, 공제조합 전문가 등 전문인력 충원

- HUG 등 유사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에서 전문인력 영입 필요

-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기타 유관기관의 인력지원 필요

전문인력 충원

• 주택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
• 조합원(고객 및 출자자)의 니즈 파악

주택사업 전문가

• 금융시장 및 보증, 융자, 공제, 신용평가,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

금융 전문가

• 공제조합의 영업과 기획 및 실무 등
포괄적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성

공제조합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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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 설> 제85조의1(주택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등록사업자는 상호 협동조직을 통한 신용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에 관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는 주택사
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의 인가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보증의 대상·수수료 및 출자이자와 공제조합
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8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86조의 규정은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회"는 이를 "공
제조합"으로 보며, 발기인은 200인 이상으로 한다.

<신 설>
제85조의2(공제조합의 사업)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하자보수보증·분양보증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조합원이 시행할 주택사업 운영자금, 기타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조합원이 주택사업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4.조합원의 주택사업용 자재의 구매
5.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신 설>

제85조의3(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이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이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1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좌삭는 총출자좌삭의 100분의 8을 초과할 수 없다.
④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출자 1좌의 금액 기타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약 한도로 한다.

법제화 :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근거법 마련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근거법 : 「주택법」 개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개정

- 2021년 초 법 개정안 통과 후 2021년 7월 1일 설립을 목표로 추진

「주택법」 개정안

4. 新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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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新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안)

설립년도 2021년 7월 1일(예정)

설립근거 「주택법」 개정

자본금
설립기 3,000억 원(2021년 7월)   ☞ 최대 15조원 보증 가능(HUG 분양보증 실적의 15% 이상 수준 보증 가능)

안정기 2조원(2025년 이후)  ☞ 최대 100조원 보증 가능(HUG 분양보증 실적의 50% 이상 수준 보증 가능)

사업범위
설립기 보증·융자 업무에 중점

안정기 보증·융자 + 공제·교육·연수사업·임대 및 대관사업 등으로 확대

보증상품

설립기 주택분양·주택임대·주상복합주택분양 등 주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증상품을 우선적으로 취급

안정기
조합원 니즈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주택사업금융(PF) 등 확대
* 타 보증상품을 통해 적립된 보증수수료 수익으로 커버 가능한 시점에 PF보증 도입

보증한도 총 보증한도 50배 *HUG 보증한도 준용

융자한도 출자금 범위 내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

출자좌수
설립기 30만좌

안정기 200만좌

1좌당(액면)금액 100만원

조합원혜택
①저렴한 보증수수료로 각종 보증 이용 ②(안정기 이후) 출자한도 내 저리로 융자 이용
③출자지분액 상승효과 및 이익배당 지급 ④전문가무료상담 지원 ⑤교육·연수서비스 등 제공

조직및인력
설립기 [본점] 5실, [지점] 없음, [직원] 50~100명 내외

안정기 [본점] 10실, [지점] 3개, [직원] 100~200명 내외

4. 新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新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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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주택기업의 주택사업 정상화를 위해 주택산업연구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